
일본 국내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적 분들께 

 

１ 급여 수입에 관한 세금 

  급여 수입에 과세가 된 세금에는  나라의 세금으로 원천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이하「원천 

소득세등」이라고 한다.)와 지방의 세금인 시민세, 현민세가 있습니다. 

  원천 소득세 등은 매월 지급 되는 급여로 부터 차감해 연말에 1 년간의 세액을 정산합니다. 

  시민세, 현민세는 급여 수입이 있었던 해의 다음해 1 월 1 일 현재에 주소가 있는 시구촌에 과세가 되어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 되는 급여로 차감 됩니다. 

 

２ 시민세・현민세의 납부 방법 

시민세, 현민세가 과세가 되면 보통징수 또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징수는 과세 되어져 있는 본인이 시구촌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송부된 납세 통지서에 의해 

원칙 과세된 해의 6 월, 8 월, 10 월 및 1 월 중에 시구촌 창구나 금융기관등에 납부를 하거나 계좌 이체 

방법에 의해 납부하게 됩니다.  

  특별징수는 근무지의 사업주가 본인의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부터 시민세, 현민세를 차감해 본인을 

대신하여 과세 되어진 해의 6 월 부터 다음해 5 월에 걸쳐 시구촌에 납부하는 방법 입니다. 

 

3  출국하는 경우의 시민세・현민세의 납부 방법 

년도의 도중에 출국을 하게된 경우에도 과세되어져 있는 년도분의 시민세, 현민세는 전액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6월(납세 통지서 송부후)부터 12월에 출국하는 분 

A)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출국하기 전에 １년분의 시민세,현민세의 납부를 부탁 드립니다. 전액을 한번으로 납부하는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도시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을 납세 관리인으로 정해 시민세, 현민세를 본인을 

대신해 납부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납세 관리인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민세 창구에 있는 

「납세 관리인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B) 특별징수에 의해 급여로 부터 시민세・현민세가 차감 되고있는 경우 

근무처의 경리 담당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퇴직하는 달에 지급되는 급여로 부터 아직 납부 되지 

않은 시민세, 현민세를 한번에 차감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번으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직 납부 하지않은 시민세, 현민세에 대해 시구촌으로 

부터 납세 통지서가 송부되므로 그것에 의해 납부를 부탁 드립니다. 단 이 경우는 자신에게 납세 

통지서가 도착할때 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근무처의 경리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 최후에 

지급되는 급여로 부터 한번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② １월부터 ６월(납세 통지서가 송부되기 전)에 출국하는 분 

    출국하는 해에 과세가 된 시민세, 현민세의 납세 통지서는 ６월 중순에 송부 됩니다. 전년 중에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시민세, 현민세가 과세 되어진 분은 출국시에 납세 관리인을 정하든지 

납세 통지서가 송부되기 전에 미리 자신이 납부를 하고자하는「예납」이라는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서의 사본나 원천 징수표, 시민세, 현민세 신고서등 

전년도의 소득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토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액의 납부 

방법은 후일 미토시로부터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출국하는 년도의 시민세, 현민세에 대해 납부를 해 주도록 부탁 드립니다.  

 

４ 조세 조약에 대해 

① 개요 

일본은 현재 71국, 지역과 조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헤세이 30년 11월 1일 시점）그 중에는 교류 

활동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교수등 유학생 및 사업 수습자등이 받는 보수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급여의 수입이 있어도 원천 소득세등이나 시민세, 현민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 됩니다. 단 그 요건은 나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②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한 수속에 대해 

근무처로 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통상은 급여로 부터 원천 소득세등이 차감 되어집니다. 

단 근무지가 조세 조약에 관계하는 수속을 하고 있는 경우는 급여로 부터 원천 징수세등이 차감 

되지않게 됩니다. 조세 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는「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필요가 있으므로 근무처에 수속을 의뢰해 주십시오. 세무서에서의 

수속이 끝나면 근무처로 부터「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받아「조세 조약 규정에 관계하는 

비과세 소득 신고서」（시민세과 창구에 있습니다.）와 같이 2019년３월 15일까지 시민세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 교수등，유학생 및 사업 수습자등 으로 급여로 부터 원천 소득세등이 차감 되고 있는 것을 후에 

알게된 경우는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는「세무 조약에 관한 신고서」와「비세 조약에 관한 원천 

징수 세액의 환부 청구서」를세무서에 근무처가 제출하는 것으로 환부 청구를 할수 있으므로 

근무처에 수속을 의뢰해 주십시오. 세무서에서 원천 소득세등의 환부 수속이 끝나면 근무처로 

부터「조세 조약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받아「조세 조약의 규정에 관계하는 비과세 소득 

신고서」（시민세과 창구에 있습니다.）와 같이 시민세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처 

 

시민세・현민세에 관해 

미토 시역소 시민세과 

미토시중앙 1쵸메 4번 1호 

전화 029-224-1111 

 

원천 소득세에 관해 

미토 세무서 원천 소득세 담당 

미토시 키타미 마치 1－17 

전화 029-231-4211(대표) 

 

 


